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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1)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

-제조업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

은 수 미
*

이 은 자동차, 자 그리고 조선 업종에서 사내하청 활용에 기 한 원

청의 노사 계 략에 을 맞춘다. 핵심 질문은 첫째, 한국에서 사내하청

이 어느 정도나 보편 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둘째, 원청의 사내하청 근로 

활용 방식의 특징은 무엇이며, 인력 리  노사 계 측면에서 다른 비정규 

근로활용 유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왜 한국에서는 사내하청 근로를 

많이 활용하는가이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의 사내하청 활용은 1997년 이후 매우 안정 으로 

구조화되었고 활용방식도 하  업종과 계없이 유사하다. 한 외국의 비정

규 활용 략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원청업체는 사업 목 이나 기술의 

특성과 무 하게 사내하청 활용에 한 강한 선호를 보인다. 그리고 그 원

인은 노조 등의 노동력 공 측 요인 이상으로 기업의 인사노무 리 방식, 

법제도, IMF를 후한 환경변화와 기술변화 등 노동력 수요측 요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 은 제조업 에서도 자동차를 심으로 한 일부 업종의 사

내하청 활용에 한 분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에서 향후 연구 상을 넓

히고, 사내하청 활용 략이 끼치는 효과, 특히 산업구조, 노동시장 구조 그

리고 노사 계 등에 끼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정책  안 모색으로까

지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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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사내하청 근로는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사업

을 하여 직 으로 편입시키거나 결합1)시켜 사용 는 이용하는 형태로서 

그 근로자에 해 그 자신이 직 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된다

(강성태 2007). 따라서 외주화(도 )의 특수한 형태이고 원청의 직 인 지휘

명령을 받는 ‘ 견’과 구분된다

이와 같은 사내하청 근로를 사용하는 행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조선은 이미 1960년 에 시작하 으며 자는 1980년  반, 자동차와 철

강은 후반부터 사내하청 근로를 사용하 다. 하지만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원

청업체의 개별  혹은 집단  노사 계 략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취약하

다. 그동안의 연구 이 정규직 고용에 기 한 ‘(직 고용) 사용주와 노동자’

라는 2자 계에 맞추어져 비정규 근로에 한 연구 자체가 고, ‘원청업체-하

청업체-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3자 계 혹은 다면  계의 측면에서 사용자

의 노사 계 략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한 견의 한 형태

인 미국의 종업원 리스(employment lease)나 일본의 업무 청부처럼 유사한 유

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 국가에서조차 보편 인 이용 형태가 아니라는 

에서 외국의 연구를 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 역시 연구의 애로사항이

다(윤진호 2008). 

하지만 1997년 이후 재까지 ①사내하청 근로가 그 이  시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 으며 ②사내하청 근로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고 ③ 비제

조업으로까지 확산되어 차 보편화하는 추세이며 ④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

들 간의 임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 되고 ⑤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

1) 편입 혹은 결합이 ‘ 치’의 문제인가 ‘ 속’의 문제인가와 련된 논의가 있는데 이 에

서는 ‘ 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 치’는 그 하  범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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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내하청 노동쟁의가 빈발하여 원인 분석과 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에

서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 

이 은 사내하청 근로를 활용하는 원청의 개별  혹은 집단  노사 계 

략을 살펴보는 것에 을 맞추며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사내하청이 어느 정도나 보편 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둘째, 원청의 사내하청 

근로활용 방식의 특징은 무엇이며 인력 리  노사 계의 측면에서 다른 비정

규 근로활용 유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왜 한국에서는 사내하청 근로를 

많이 활용하는가이다. 

2.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일반 으로 경 진의 노사 계에 한 태도와 특성, 즉 노사 계 략이 가

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Kochan, Katz, & McKersie 1986). 하지만 한국의 경우

는 조  다른데 박 식(1991)에 따르면 1987년 이  한국의 기업 노무 리는 

기업의 직 리보다는 국가의 간 리에 의존하여 기업은 고용  임 리 

등 기 인 리에 머물 다고 한다. 경 진의 노사 계 략은 요한 변수

가 아니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배제 인 략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물론 1987년 이후 변화가 있지만 근본 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성재

(2004c), 허민 (2007), 박 식(2003) 등은 한국 기업의 노무 리 목표가 가 

제품의 량생산에 필요한 장시간 임  노동력의 지속 인 투입에 맞춰져 생

산량, 작업규칙, 노동강도 등, 거의 모든 작업장 조건에 해 기업 주도 인 일

방  노동통제를 지속하는 배제  노사 계 략이 여 히 지배 이라고 한다. 

한 조성재(2005b)는 이 략이 하청업체에도 그 로 용된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간  리에 한 의존에서는 벗어났지만 그것이 기업의 직  리

로 이행하기보다는 하청을 활용하는 기업수 의 간  리로 정착되었을 가

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 진의 노무 리  노사 계 략 변화는 인사노무 리 부문의 치  

역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기업 인사부문의 치가 기에는 경 계에서 낮

은 치를 차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거

나, 1990년  이후에는 인사 부문의 규모와 요성이 상당 부분 어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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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인사 부문의 역할이 리 문가와 략  동반자로 나뉘는 양상 등이 단

인 이다(Jacoby, Nason & Saguchi 2005; Schuler 1990; 류성민 2007). 

다른 한편, 인력활용 방식에 기 한 노무 리  노사 계 유형에 한 연구

에서는 인력의 양  조정에의 의존을 ‘수량  유연성’으로, 질  조정을 ‘기능

 유연성’으로 구분하고, 자를 ‘시장형 인사 리 유형’으로, 후자를 ‘육성형 

인사 리 유형’으로 재정의한다. 김동배․이인재(2007)는 정규직의 육성형 인

사정책과 정규직의 참여  작업 행이 정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를 

사용한다 해도 정규직으로 환하는 등의 내부화 정도가 높다고 주장한다. 더

불어 기간제 인사 리의 내부화 정도는 비용(cost)보다는 유연성 목 으로 기간

제를 활용할 경우 높아진다고 한다. 한 Carr e′, Holgate & Tilly(2007)는 미국

과 멕시코 그리고 아시아 유통업 시장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  불안정

고용( 트타임 고용)에 기 한 로로드(Low Road) 유형의 확산을 강조한다.  

지 까지의 선행 연구에 기 하여 이 에서는 기업수 의 개별 ․집단  

노사 계 략을 A형과 B형으로 나 는데 그 기 은 ①배제 이냐 포섭 이

냐, ②직  고용  노무 리인가, 간  고용  노무 리이냐, ③인사노

무 부문의 치와 역할: 확 냐 축소냐, ④시장형이냐 육성형이냐 혹은 기능  

유연화냐 수량  유연화냐의 네 가지이다. 그리고 A형을 하이로드(High Road) 

략친화  유형, B형을 로로드(Low Road) 략친화  유형으로 규정한다(표 

1 참고). 고숙련-고임 -고생산성을 특징으로 한 하이로드 략은 고성과․참여

 작업시스템, 직  고용  육성형 인사노무와 연 되고 로로드 략은 그

지 않다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극 으로 수용하는 것이다(Clair & Reich 

1997; Kalleberg 2001; 김동배 외 2004). 

물론 두 가지 략은 완 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기업에서 두 가지 

특성을 조 씩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략이 보다 지배 이냐인

데 이 연구에서는 사내하청 근로의 활용은 B형 략의 특징이라고 가정하며 다

음 장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더군다나 사내하청의 활용은 ‘한국  B형 략’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것

이 이 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임 - 숙련- 생산성을 직 고용 비정규직

이 아닌 간 고용 사내하청의 활용을 통해 외 으로 구 하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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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의 노사 계 략

A형 략(하이로드, 포섭 ) B형 략(로로드, 배제 )

- 육성형 인력 리(내부노동시장의 형성) - 시장형 인력 리(외부노동시장에 의존)

- 직  노무 리 - 간  노무 리

- 친노조 (신뢰 형성) - 반노조 (불신 축 )

- 기능  유연화 목 - 수량  유연화 목

- 독자 인 노무 리기구 존재( 상 강화) - 독자 인 노무 리기구 부재( 상 약화)

- 인사노무 리자 : 략  동반자, 조언자
- 인사노무 리자 : 리 문가, 단순 달자, 

 규제자

<표 2> 비정규 하 시스템의 모델

Technology(기술)
Performance Objectives(사업 목 )

Cost(비용) Flexibility(유연성)

Adaptable(보편  용) Separation(분리형) Seasonal(계 형)

Not Adaptable(기업특수 ) Two-Tier(이 형) Integration(통합형)

자료 : Lautsch(2002).

다. Lautch(2002)의 비정규직 활용 유형 분류와 비교하면 한국  외성이 확

인된다(표 2 참고). Lautch는 일자리의 ‘기술  특성’과 ‘사업 목 ’에 따라  4

가지 비정규 활용 유형을 제시한다. 도  등의 ‘분리형(Separation)’, 1개월이나 

3개월 이내의 일시고용을 선호하는 ‘계 형(Seasonal)’, 직무를 분리하는 ‘이

형(Seasonal)’, 정규직으로의 환을 추구하는 ‘통합형(Integration)’이 그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내하청은 이 비정규직 활용 유형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매우 외 이다. 왜냐하면 첫째, 분리형은 업무 체를 분리하는 일반

인 도 을 의미하여 사실상 노무도 인 한국의 사내하청과 구분된다. 한 한

국의 사내하청은 자동차업종이나 계산원 외주화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내용

으로는 이 형이되 형식 으로는 분리형인 ‘유사분리형(pseudo-Separation)’이

다. 둘째, 비정규직 활용 목 에서 한국의 사내하청은 비용과 (비용 이외의)유

연성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조선업 일부 기업처럼 유연성이 보다 주요

한 목 인 경우에도 계 형이나 통합형이 아닌 유사분리형(사내하청)이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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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미국에서는 건설업의 경우도 하도 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내하청이 지배 인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등과는 다른 독특한 

비정규 하 시스템 모델을 갖고 있다는 에서 한국  B형 략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며 이와 같은 외성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한 이 의 연구 상은 제조업 사내하청이며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 

등은 제외한다. 그러나 제조업 사내하청 노사 계가 제조업만이 아닌  업종

에 걸쳐 일종의 유형 형성자(pattern setter)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사내하도  일반으로의 연구 확장을 한 출발 이 될 수 있다. 

한 이 의 자료는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걸쳐 수행한 심층면 으로 그 

상은 자동차, 자, 공업 업체 노사 양측이다. 노동쟁의가 발생하 거나 해

당 업종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있는 표  기업이 주 상이며 부품계열사도 면

하 다. 이 에서는 사용자측의 심층면  자료를 주로 분석하 고 노조측 

자료는 보완 으로 사용하 다. 

<표 3> 제조업 사내하청 노사 심층면  상: 2006/2007

2007년 심층면 2006년 심층면

인사노무 노동조합 인사노무 노동조합

A자동차 원청 정규직노조, 사내하청노조 원청, 하청 사내하청노조

B자동차 원청 - 원청, 하청 사내하청노조

C자동차 원청 정규직노조, 사내하청노조 원청 사내하청노조

D자동차 원청 - - 사내하청노조

A 자 원청 - - -

B 자 원청 - - -

C 자 - - - 견노조

A 공업 원청 사내하청노조 - -

B철강(자동차) 원청 사내하청노조 - -

C철강 - 사내하청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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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내하청 노동시장의 특징

1. 사내하청 근로의 안정  활용

사내하청의 극  활용은 외환 기 이 부터 자동차, 자 그리고 조선업종

에서 공통 으로 확인되며 상시근로, 주요(핵심) 업무에서도 발견된다. 

“사내 력작업이 국내 산업(제조업) 반에 보편화된 상이며 기업경쟁력이 국

가경쟁력이다. 우리 회사가 이것을 운 한 이유는 경쟁력을 한 것이었다. 아웃소

싱 개념으로 하여 주력 산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C자동차 원청 인터뷰). 

“자동차와 달리 ( 자업종) 사내하청 비 은 외환 기 때도 유지되었는데‧‧‧‧‧‧  설

비나 청소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 을 통해 하느냐 정규직이 하느냐가 문제

이고 도 을 통해 하며, 이 업무는 외환 기 때도 없앨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다”(B

자 원청 인터뷰).

특히 1997년 이후 사내하청의 수와 비 이 2배 가량 늘어나고  임 도 주변

지역 소기업에 비해 높아지며 사내하청 노동시장이 원청 노동시장과 입직구

에서부터 분리되는 등 안정 으로 구조화되었다.   

“**공장 청소용역 기 이력서가 100장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 지역에서는 

그만한 우를 해주는 업체가 없으니까 그 기도 하다”(A 자 원청 인터뷰). 

“(하청에 지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이력서 엄청나게 쌓여 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  듣는 말이 사람 좀 채용시켜 달라는 말이었다. 워낙 취직이 

안되다 보니깐. 잠깐잠깐 쓰는 것도 괜찮느냐고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원청은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으니깐 그리고 하청의 (근로조건) 질이 좋다고 평가되어서 그런

지 여기(사내하청 업체)에 많이 들어오려고 한다”(A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인터뷰).

“ 력사 임 수 을 보면 주변 지역에 비해 높다. 많이 높은 편이다. 10～20%? 

그리고 부분 고령이다. 이만한 직장을 구하기는 힘들다. 장기 으로 근속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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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것이다”(C자동차 원청 인터뷰).

조선업에서의 사내하청 비  변화 역시 이와 같은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

다. <표 4>에 따르면 2000년 에 어들면서 사내하청 근로는 체 근로자 

비 50%를 육박하며 상 으로 유사한 업무인 기능직과 비교하면 150%를 넘

어선다. 그리고 <표 5>의 일반기계산업에서도 그 양상은 동일하다2).  

한 1997년 이후에는 기업 설립 기에 이미 정규직 업무와 사내 력업체

의 업무를 분리․설계하는 경우도 있어 사내하청 활용의 보편화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3).  

<표 4> 조선산업 직종별 고용비  추이: 1990~2006
(단 :명, %)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 하도 (%)  체
하도 /

기능직

1990 7,967 (14.7) 34,701 (64.2) 4,062 ( 7.5) 7,360 (13.6) 54,090(100) 21.2% 

1991 6,756 (12.7) 33,518 (63.1) 5,301 (10.0) 7,582 (14.3) 53,157(100) 22.6% 

1992 7,095 (13.4) 32,450 (61.4) 5,499 (10.4) 7,778 (14.7) 52,822(100) 24.0% 

1993 7,336 (12.9) 31,637 (55.8) 7,198 (12.7) 10,549 (18.6) 56,720(100) 33.3% 

1994 9,040 (12.8) 36,979 (52.4) 9,211 (13.0) 15,371 (21.8) 70,601(100) 41.6% 

1995 11,775 (15.2) 39,236 (50.7) 7,333 ( 9.5) 18,986 (24.6) 77,330(100) 48.4% 

1996 12,679 (15.6) 40,478 (49.8) 7,419 ( 9.1) 20,777 (25.5) 81,353(100) 51.3% 

1997 11,726 (15.1) 40,370 (51.9) 6,481 ( 8.3) 19,222 (24.7) 77,799(100) 47.6% 

1998 12,077 (16.0) 38,088 (50.3) 6,219 ( 8.2) 19,321 (25.5) 75,705(100) 50.7% 

1999 10,425 (14.6) 36,320 (50.7) 6,234 ( 8.7) 18,665 (26.1) 71,644(100) 51.4% 

2000 10,420 (13.1) 36,215 (45.4) 7,181 ( 9.0) 25,960 (32.5) 79,776(100) 71.7% 

2001 10,245 (12.6) 36,434 (42.0) 7,586 ( 8.0) 32,417 (37.4) 86,682(100) 89.0% 

2002 11,037 (11.7) 36,068 (38.3) 6,820 ( 7.2) 40,288 (42.8) 94,213(100) 111.7% 

2003 11,331 (12.1) 36,232 (38.7) 7,182 ( 7.7) 38,937 (41.6) 93,682(100) 107.5% 

2004 11,578 (11.9) 36,314 (37.3) 7,388 ( 7.6) 42,040 (43.2) 97,320(100) 115.8% 

2005 12,081 (11.5) 35,750 (34.1) 7,042 ( 6.7) 49,831 (47.6) 104,704(100) 139.4% 

2006 14,431 (12.7) 36,524 (32.1) 7,027 ( 6.2) 55,862 (49.1) 113,844(100) 152.9% 

자료 :조선공업 회,『조선자료집』, 각년도에 의거 계산.

2) 물론 이 비 은 사내외 하도 을 다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사내하청의 비 을 간 으로 

추정하게 한다.  

3) 2007년 공기업 비정규 책 련 업체 조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 2000년  이후 

건설된 공기업  일부는 처음부터 정규직과 사내하도 , 그리고 기타 비정규직의 직무 

 일자리를 처음부터 나 었다. 한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설립된 기업에서 

동일한 특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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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기계 산업별 하청비율: 1999~2005

산업별

1999 2000

외주가공비

(백만원)-A

연간 여  

(백만원)-B

하청비율 

(A/B)

외주가공비

(백만원)-A

연간 여  

(백만원)-B

하청비율 

(A/B)

제조업 18,329,979 38,999,660 0.470 21,866,678 46,223,476 0.473

기계  장비 

제조업
2,144,542 4,014,764 0.534 2,914,011 4,919,450 0.592

산업별

2001 2002

외주가공비

(백만원)-A

연간 여  

(백만원)-B

하청비율

(A/B)

외주가공비

(백만원)-A

연간 여  

(백만원)-B

하청비율

(A/B)

제조업 23,933,497 49,504,760 0.483 29,464,293 54,864,016 0.537

기계  장비 

제조업
3,059,126 5,382,450 0.568 3,769,567 5,943,569 0.634

산업별

2003 2004

외주가공비

(백만원)-A

연간 여  

(백만원)-B

하청비율

(A/B)

외주가공비

(백만원)-A

연간 여  

(백만원)-B

하청비율

(A/B)

제조업 32,695,416 59,515,886 0.549 35,895,625 65,678,362 0.546

기계  장비 

제조업
4,286,475 6,611,703 0.648 5,030,247 7,231,640 0.696

산업별
2005

외주가공비(백만원)-A 연간 여(백만원)-B 하청비율(A/B)

제조업 41,495,422 71,090,901 0.583

기계  장비 

제조업
5,832,692 7,823,795 0.745

자료 : 국 속노동조합(2007).

“처음(2004년)부터 인력채용 과정에서 그 게(분리)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 공장

운 을 한 설비, 청소, 가스 미컬 등은 력업체에서 했고 장비운 , 수리보수는 

정규직원이 했다”(B 자 원청 인터뷰).

더군다나 “하도  형태가 업무 으로 매우 투명하고 클리어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인터뷰에 극 으로 응하고 공개할 수 있다”(B 자 원청 인터뷰)는 응

답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불법 견 단속에 응하면서 개의 사업

장은 진정(합법) 하도 으로 깔끔하게 바꾸어 인사노무상의 독립성과 사업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 라인, 공간 등이 분리되고 지휘명령

체계 역시 원청과 사내하청 업체 간에 상호 분명하게 구분하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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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견이나 다른 비정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를 들어 산재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정규직 결원이 발생하면 행 법제 아래서도 견이 허용

되나 그것을 피하고 한시하청의 형태로 사내하청을 사용하며, 이것을 노조와 

합의하거나 도 업체의 도 계약서에 사 에 명시한다. 그래서 제조업 사업장

은 정규직과 사내하도 의 이원체제인 경우가 많다.  

“직 고용 비정규직은 안 쓴다‧‧‧‧‧‧  사무보조, 문서수발 다 정규직이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없고 견도 안 쓴다. 정규직 아니면 사내하도 이다. 이원화되어 

있다‧‧‧‧‧‧ 청소 트에서 견도 가능한데 사내하도 을 사용하는 이유는 잘 모른다. 

아마도 2년 법규제에 묶여서 그랬을 거다. 기업은 견 리를 귀찮아한다. 2년 후 

교체 비용도 있고‧‧‧‧‧‧ 아무래도 견법의 규제를 받으니까”(A 자 원청 인터뷰).

2. 임   근로조건에서의 격차 유지

사내하청과 정규직 근로와의 임   근로조건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표 

6>은 자동차업종 원하청 임 격차인데 연 여총액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61.7% 수 이며 기계업종은 그 격차가 좀 더 커서 정규직 비 59.4%이다. 

<표 6> 자동차업종 원·하청 임 격차: 2006

(단 :천원, %)

연 

여총액
고정 여 과수당 특별 여

재직근로자

2년차 기

원청업체(A) 31,671 23,970 3,867 3,834

하청업체(B) 19,542 14,260 3,133 2,149

비 율(B/A) 61.7 59.5 81.0 56.0

소속 부서의 

체 근로자 

평균

원청업체(A) 38,299 28,837 4,935 4,527

하청업체(B) 19,817 14,514 3,218 2,085

비 율(B/A) 51.7 50.3 65.2 46.0

자료 :노동부, 2006년 국감자료.

4) 이것은 비제조업인 호텔업의 룸메이드 하도 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룸메이드만 하

도 화하다가 최근에는 이들을 리․감독하는 층 매니 (floor manager)까지 포함한 객

실 체를 도 화하거나 층별로 도 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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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계업종 원․하청 임 격차: 2006
(단 :천원, %)

연 

여총액
고정 여 과수당 특별 여

재직근로자

2년차 기

원청업체(A) 30,256 21,477 5,156 3,623

하청업체(B) 17,960 13,601 3,671 688

비 율(B/A) 59.4 63.3 71.2 18.9

소속 부서의 

체 근로자 

평균

원청업체(A) 37,706 27,274 6,088 4,345

하청업체(B) 18,496 14,043 3,732 719

비 율(B/A) 49.0 51.5 61.3 16.5

자료 :노동부, 2006년 국감자료.

<표 8> 근로시간  휴일
(단 :시간, 일, 년 %) 

근로시간(월) 휴일․휴가

(약정)
근속연수

총근로 소정근로 과근로

자동차

업  종

원청업체(A) 210 170  40 37.7 12.5

하청업체(B) 225 177  48 27.2 2.4

비 율(B/A) 107.1 104.1 120.0 72.1 19.2

기계ㆍ

속업종

원청업체(A) 229 172  57 57.9 14.1

하청업체(B) 236 183  53 38.1 3.8

비 율(B/A) 103.0 106.3  92.9 65.8 26.9

자료 :노동부, 2006년 국감자료.

한 총근로시간은 원청보다 하청이 더 긴 반면, 근속연수는 원청의 1/5에서 

1/6 수 으로 고용불안정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며, 자녀학자 과 주택자  

융자 등에서의 기업복지 격차도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사내하청의 임   근로조건, 기업복지가 상당 정도 개선되었는데 

그것은 ①사내하청 노동쟁의 효과, ②정규직 리교섭의 효과, ③사내하청 노

사 계를 안정화시키기 한 원청의 다양한 후원 효과 때문이다. 한 그만큼 

사내하청 노동이 극 으로 활용되며 안정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에는 정규직 비 임 수 이 50% 으나 지 은 70% 정도로 올랐다. 주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우와 같은 큰 기업을 제외한다면 그 다음 수 이 된다”(D자

동차 원청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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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을 맺은 (하청)업체와 그 지 않은 업체 간에 임 에서 차이가 없다. ( 략) 

우리는 (하청)업체에 해서 같이 기성 을 인상하는 것이고, 업체가 여력이 되

어서 인상한다고 해도 업체마다 인상분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 으로 더 많이 

인상한다면 노조가 없는 업체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하도록 부추기거나 방치하는 

것이고, 그 지 않고 비조합 사업체에 더 많이 주면 부당노동행 에 해당할 수 있

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가장 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직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고 이를 해 복리후생

부문에서 직 근로자들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

다.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면 노사 계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복리후생에 있어서 직

,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맞춰주려고 한다. 사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해서는 동일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호텔, 복지시설, 휴가비, 귀향비 등을 지원하고 생활용

품비 등도 2004년 이후 맞춰  필요가 있다 해서 그 게 해주고 있다. 계약과는 

무 하게 력사에서 원청으로 요청을 하며 그러면 원청은 출입증을 기 으로 인

원에 맞게 지원을 해 다”(B철강조선 원청 인터뷰).

그 다 하더라도 임 격차가 근본 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조측

의 입장이며, 통계상으로도 확인된다. 

“2000년  반에는 50~60% 정도인데 갭이 조  좁 졌다. 2002년에 정규직 임

인상에 비해 월 10만 원 인상에 7만 원‧‧‧‧‧‧ 그러다나 9만 5천원까지 상승하 다. 

임 인상 차이는 극복되나 임 차가 크다. 기존의 차가 크므로‧‧‧‧‧‧ 어차피 같은 일

을 하는데 임 수 이나 임 인상의 속도는 차이가 난다. 1년차 기  시 은 830원 

차이가 난다”(A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결국 사내하청 노동시장이 원청 노동시장과 분리되는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보편 이고 안정 으로 구조화된다는 사실은 최소한 제조업이 ‘자유로운 시장

이 아닌 계  시장’에 의해 조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직 으로는 계

열사, 계사, 일반 력업체, 범용제품 납품업체 등으로 사외도 이 존재하며 

각 수 별로 사내하청이 존재하는 이 인 계인 것이다(조성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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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청의 노사 계 략

1. B형 노사 계 략

해당 업종에서 B형(Low Road 친화 ) 노사 계 략이 공통 이라는 사실

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원청 정규직의 70% 이하 수 인 상  임 이 공통 으로 드러나

는데 이것은 기업의 사업 목 이 인건비 감에 맞추어져 있음을 반 하는 것

으로 ‘B형 략’의 형  특징이라 하겠다.  

“(사내하청을 이용하면)직  인건비만 해도 20~30% 이상 감되고 복리후생비

까지 포함하면 40~50%까지 감된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일정부분 인건비 문제 때문에 하도 을 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한 고용

문제가 있고. 지역 력사에서 이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 한다. 노사 계도 문제 

많고. 결국 인건비와 고용효과 때문에 하도  쓰는 것이다”(A철강조선 원청 인터

뷰). 

인건비 감보다는 고용유연성 때문에 사내하청을 쓴다는 조선업종에서도 

임 격차가 보인다. 이에 해 경 진은 숙련차에 따른 것이며 인건비 감을 

한 활용이나 차별 요인은 어 력업체의 임 수 이 직 의 85% 수 이라

고 한다. 

“조선에서 직 과 하도 의 기술수 의 차이는 업무별로 틀리다. 력사에서 근

무하는 용 사들이 장기 경력의 고숙련자라고 주장해도 10년을 하청업체에서 단순 

업무만 했다면 우리는 그를 고기량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요한 것은 얼마나 핵

심 인 기술을 가지고 핵심  업무를 담당했는가 하는 이다”(A 공업 원청 인터

뷰).

하지만 숙련차가 커서 임 격차가 크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한 노조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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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상당히 다르다.

“사측의 말 로 외벽은 직 노동자들이 작업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외벽 작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배의 균형을 맞추기 한 탱크가 있다. 오른쪽 탱크

는 직 이 작업하고 왼쪽 탱크는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는 형태. 두 트의 노

동자들의 업무는 같다. 도장의 경우 외벽 작업만 빼고는 다 경험해 보았다. 사측 

말 로 정해진 기 이 있지 않고 직 ․하청이 섞여서 같이 작업을 한다. 작업지시

는 원청의 담당부서의 반장․ 장들이 수시로 작업지시를 한다”(A 공업 사내하청

노조 인터뷰).

둘째, 환배치나 계열사로의 출, 임 체계 개편 등 기능  유연성보다는 

수량  유연성에의 의존성이 확연히 나타난다는 것 역시 B형 략의 특징이다. 

특히 호 체계의 개편이나 시간 유연성 등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경 상의 불안정성에 한 응방식이 내부노동시장의 육성이 아니라 

사내하청 활용 등 외부노동시장에의 의존으로 굳어졌다는  역시 B형 략의 

특징이다.   

“사내하도  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것은 물량 변동에 한 응이 가장 요하

다. 특히 수주선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정 간 변동에 응할 필요가 있

다. 같이 100척의 배를 건조한다고 할지라도 수주 형태에 따라 선종별로 작업공정

과 직무가 달라지고 필요한 인력 규모와 내용이 달라진다”(B철강·조선 원청 인터뷰)

그런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조선에서 사내하도 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과 일

본 정도이며, 자동차에서는 일본의 도요타도 사내하도 이 아닌 부분 으로 기

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조성재 2006c). 외국에서는 외부노동시장 특히 

사내하도 에의 의존 정도가 낮다는 에서 이 비 이 매우 높은 것은 한국  

B형 략이 갖는 독특성이라 하겠다. 

넷째, 독자 인 인력 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B형 략의 특징이다. 

사내하청 근로가 확 되면서 2000년  이후 기업은 사내하청을 리하는 별

도의 부서를 력기획(혹은 지원), 업무지원 등의 명칭으로 운 하며 력업체 

리와 노사문제 리를 세분화하고 있다. 그런데 별도 부서가 사내하청업체에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은수미)  � 139

한 리만을 할 뿐 사내하청 근로자에 한 개입은 공식 으로 하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한 리는 업체에서 독자 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청은 불법 견 논란 때문에도 사내하청 인사노무 리에 해 공식 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노사 력 은 사내하청과 련된 업무 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사내

하청과 련된 업무(도 단가책정)는 력지원 이 수행한다. 사외 력업체의 경

우에는 구매 에서 총 으로 담당하고 있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그 다고 하청업체에 별도의 노무 리기구가 존재하느냐면 그 지 않고 이 

역시 자동차, 자 그리고 조선에서 공통 인 응답을 하고 있다. 

“업체 내에 인사 이나 노무 은 따로 없다. 이사가 노무나 인사의 모든 것을 담

당하고 있다. 사무실에서보다는 작업장에서 면  등으로 주로 리를 하고, 그 

외 업무는 산처리를 하고 있다. 이사 에 있는 부장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노사

계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노사 계에 해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다”(B자동차 사

내하청업체 인터뷰). 

다섯째, 사내하청업체가 원청의 업무지시를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달하는 

달자이자  리자 역할을 리하는 것도 B형 략의 특징이다. 원청은 사내

하청 리자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 노동자 수 으로 리하고 사용한

다. 때문에 업체 선정  계약시 사내하청업체의 개별 인 노무 리 능력이 가

장 요한 단 기 이며 이외에도 원청은 사내하청업체의 규모를 100인 이하

로 한정하는 등 하청업체 소장 등이 간 리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 을 갖고 있다.

“(하청업체와의 재계약 단에서는) 업체장의 장 리 등이 평가의 요한 기

이 된다. 골 나 치러 다닌다는 소문 들리는 것은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장 

돌아다니는 분을 좋아한다. 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라도 한 번 더 하고‧‧‧‧‧‧ 이런 부분

을 감안해서 단한다. 어떤 능력을 가진 몇 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요

한 것이 아니라 업체장의 리방식이 요하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한 원청은 사내하청업체를 운 하겠다고 지원한 인력 풀(pool)을 항상 으

로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새로운 업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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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입찰방식은‧‧‧‧‧‧ 사내하청업체를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고 그에 따른 인력 

풀이 있다. 이들 에 이사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인성, 근속기간, 근로태도, 자

산 등을 평가하여 업체 표로 선정한다. 지원한 재 인력 풀은 30여명 정도이다... 

이 게 개인이 업체를 하겠다고 등록하 다가 선정되면 해당 업체에서 근로자를 

모집한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이것은 업체가 바 어도 기존의 노동자를 그 로 고용승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다른 한편 하청업체는 리능력을 가진 경력자의 유무만 갖추면 되는 것

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업체 정규직원 출신이었던 경우가 

있고 원청에서는 종종 이를 선호하기도 한다. 

“지 은 (하청업체 사장의 경우)노무 리가 우선이다. 과거 생산공장 과장, 차장, 

부장분들이 많다. 자동차에서 20여년 동안 다니셨던 분들, 노무부문, 장에 익숙

한 사람들을 우선 으로 선정한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물론 불법 견 시비나 노사 계상의 어려움 때문에 원청 출신을 배제하는 경

우도 있지만 그때도 리능력은 매우 요하다. 

“30개 업체  C자동차 출신 사장은 3군데 정도로 거의 없다‧‧‧‧‧‧  리력 같은 

문성을 많이 본다. 사장들  10년 넘는 사람들도 있다”(C자동차 원청 인터뷰).

여섯째,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상당수가 노조 회피 이거나 반노조 인 정서

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으로 인해 회사가 망한다고 인식한다는 사실 역시 B형 

략의 특징이다. 때문에 사내하청 노조에 한 비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

는데 ①정규직 노조를 통한 리형, ②친회사측 하청노조 결성형, ③모든 노

조 불허형 등이 그것이다. 

2. 한국  외성-유사분리형

사내하청의 범 한 활용이 ‘한국  B형 략’이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지 하 으며 그 핵심에는 ‘유사분리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하청업체 

리자를 매개로 한 사내하청 활용이 임 과 숙련의 불필요에 따른 비용 감 

수단이기 때문에 원청은 B형 략을 선호한다. 한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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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생산성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생산성의 상향 평 화보다는 하향 평

화 가능성을 함축한다. 

우선 ‘분리형’과 ‘유사분리형’의 차이  하나는 분리형이 보편  기술수 을 

제로 여러 업체와 도 계약을 맺는 반면, 유사분리형은 사내하청업체와 원청

의 계가 일종의 ‘ 속’ 개념으로 다수의 사내하청업체가 하나의 원청하고만 

수년간 거래를 지속하며 거래 단 은 원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다. 

한 하청업체와의 계약은 기업별로 6개월 혹은 1년으로 차이가 있지만 사실

상 하청업체를 바꾸는 경우가 고, 바꾼다 하더라도 고용승계되는 경우가 많

아 계약 변경과 무 하게 원하청 모두 안정  노동력 공 을 선호한다. 규모 

물량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하청업체 근로자들부터 우선순 로 정리해고할 

가능성은 항상 으로 존재하나 생산이 안정 으로 진행되는 한 ‘같은 사람, 같

은 업체’를 선호하는 것이다. 

“사람 문제인데 하던 사람이 더 잘하지 않겠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 그런 에서 고용안정 효과도 있다”(A 자 원청 인터뷰).

“계속해서 같은 업체에 맡기는 편이다. 바뀔 경우 인력 구성에서 혼선이 오기 때

문에 인력이 바 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를 들어 20명이 한꺼번에 바 다면 일

을 할 수 없다. 때문에 도 업체가 바 어도 직원을 승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결

국 일종의 모집형 도 이라고 할 수 있다”(D자동차 원청 인터뷰).

거의 원청 노동자 수 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원청이 TO와 단가를 결정하여 

해당 사내하청업체를 평 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직 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계맺기 방식인 것이다. 

“(임 은)평균 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60~70% 수 이다. 13개 업체  청소와 

경비는 모두 도 사인데 다른 것보다는 임 이 약하다. 기하는 업체의 경우는 단

가가 쎄고, 포장은 낮다. 크 인과 기계정비가 간 정도 수 이다‧‧‧‧‧‧ 사용자의 마

진은 2002년과 2003년도엔 차이가 있었지만 지 은 없다”(A 공업 원청 인터뷰). 

한 기업특수 일 경우 나타나는 요한 유형  하나인 통합형, 즉 정규직 

환 유형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내하청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입직구는 사

실상 제한되어 있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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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하기도 한다. 

“2002년, 2003년에 2회에 거쳐 정규직을 뽑았으며 그 외에는 없다. 그때 노조와 

의해서 업체 종업원을 체 모집 인원의 40%로 했고 나머지는 60%는 일반모집

으로 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특혜 다. 이 게 해서 선출할 경우 업체 인원  

업체 경력 10년차, 1년차 등이 있었지만, 원청의 신규 채용으로 하면 1년차이다. 

(당시 환된 수는) 정확히 모르나, 신규가 체 1,000명 정도이고 이 에서 업체 

인원을 40%로 선출했다고 하면 업체 인원은 300~400명 정도로 추측된다.”(A자동

차 원청 인터뷰).

“발탁 채용은 군산공장에서 시작했고, 외부 충원하는 것은 도리상 아닌 것 같아 

직업훈련원(부평, 군산)의 도 근로자와 당사 근무자를 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도  직원이 정규직이 된 인원은 1,000명에 가깝다”(B자동차 원청 인터뷰).

하지만 이것이 통합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내하청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강화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혹은 정규직 환체계의 형성은 제조업 체에서 외 인 상황5)이고 정규직 

환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내부채용 시스템을 안정 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사내 력업체 인원을 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내하

청업체 직원으로부터의 부분  충원은 오히려 사내하청 노동시장으로 인력을 

끌어들이고 사내하청업체에 한 근로자의 귀속감을 높여 리하기가 용이해

진다는 것이 원청의 의견이다. 

“외부 인력들은 생산성 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도  직원들은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작업 투입이 가능했다. ( 략) 채용비용도 게 든다. 모집

단이 정해져 있고 그들을 상으로 선발을 하고‧‧‧‧‧‧ 완 하게 신입을 공개채용하려

면 채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 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발탁 채용이 노조를 어용화한다고 반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좋아하는 부분이다‧‧‧‧‧‧ 자기 하청업체에서 발탁이 되면 그 업체가 우수하

다는 시그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심을 심어  수 있는 것이다”(B자동차 원청

인터뷰).

5) 내부 으로 력업체로부터 뽑는 채용 행을 갖고 있는 경우는 10개 심층면  업체  

하나에 불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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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은 간 인 것인데 업체 표의 종업원 리가 나아졌다는 것이다. 업체장 

추천이 필수는 아니지만 업체 근무했었다는 업체 확인서를 동 하니깐, 착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뽑힐 수 있고 정규직을 뽑을 때 원청에 추천해  수 

있다. 해태하면 경력에 해서 안 좋은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리하는 데 

수월하다는 것이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한 불법 견 시비 때문에 거의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같은 라인 혹은 유사 

업무에 정규직과 사내하청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가 지배 이었다. 조성재

(2005b)에 따르면 자동차는 정규직과 사내하청의 공정이 아직까지 분리

되어 있지 않다. 한 다른 기업에서는 메인라인에 정규직 근로자가, 서 라인

에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투입되지만 이들간의 숙련 차이가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 

“(투입되는 노동의 내용은 질 으로) 거의 비슷하다. 업체 종업원에게 물으면 10

명  9명이 직 보다 자신들이 더 힘들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직  종업원에게 물

어보면 10명  6명이 업체 인원들이 더 힘들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A자동차 원

청 인터뷰).

심지어 라인과 공간을 완 히 분리하여 별도의 공장을 건설하고 사내하청 노

동자에 의해 주로 공장을 운 하는 경우에도 숙련차에 해서는 크지 않다는 

응답이다. 

“(공장을 사내하도 으로 운 할 경우)흔히들 말하는 생산품질 문제 등은 없다

(‧‧‧‧‧‧)같은 인원을 가지고 같은 시간내 만드는 데 도 의 생산성이 더 높다. 하도

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비용과 생산성 문제, 단순업무이며 도 직은 생산량에 의

해 임 이 달라진다. 같은 인원을 가지고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비용 고 품질이 

같다. 를 들어 인원이 은 생산라인에서 직 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도 한

다”(D자동차 원청 인터뷰).

불법 견 정을 받은 B 자의 경우 정규-사내하청이 혼합되어 있던 형태를 

완 히 바꾸었다. 라인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분리하고 직무 명칭도 변경하 다. 

[그림 1]과 같이 앙통제실을 제외한 공조실은 모두 사내하청업체 직원이 근

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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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비  운 련 노동과정(B 자)

여기서 앙통제실은 정규직이 근무하면서 정한 수 의 온도  습도 조

을 통제하고 각종 기계  장비 조작, 수리, 구입 등을 담당하는 상시 이고 핵

심 인 업무이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공조실은 앙통제실과 업무

의 성격은 같지만 공간 으로 분리되어 각 공장별로 존재한다. 각종 기계  

장비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규직과 같으나 앙통제실보다 책임 

역이 고 장비 구입은 하지 않는다.   

그 다면 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측에서는 책임성에서의 차이를 지 한

다. 한 기계 으로 신호를 주고받아 통제를 하며 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앙

통제실에서 특정 사람에게 직  업무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제의 기

술  방식이 바 어도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내하청은 근

본 으로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 으로 완성차업체와 조선업은 인건비보다는 고용유연성을, 소기업 

자동차 부품업체와 자업체는 인건비 감 때문에 사내하청을 활용한다고 하

지만 사실상 두 가지 목 이 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력의 일부를 

형식상으로 분리하고 내용상으로는 결합하는 노무 리 기법은 특정 정보기술

발 과 결합되면서 숙련- 임 의 기제로 작용한다. 

를 들어 자동차업종에서 채택된 랫폼 통합과 모듈생산 기술6)은 숙련된 

6) 생산시스템의 모듈화란 자동차업체 내·외부의 근 한 장소에서 복수의 부품을 모듈 단 로 

조립하여 납품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부품 개발은 부품업체에 임하고 자동차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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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한 필요를 떨어뜨리고 부품의 공용화․ 형화․외주화를 가능하게 

한다. 거의 모든 업무가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 역시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되고 핵심 기술인력에 한 수요가 최소화한다. 한 단순

화된 업무를 이유로 노동력 일부의 인건비 특히 사내하청 노동력의 임 을 낮

출 수 있으며 계약해지도 상 으로 자유롭다. 사내하청 활용을 통해 로로드

(Low-Road) 친화 인 한국  B형 략이 완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Ⅳ. 사내하청 활용 원인

그 다면 한국에서 이처럼 사내하청 활용방식에 기 한 B형 략이 구축된 원

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외국과 달리 한국의 사용자들은 사내하청을 선호할까? 

 “가장 큰 이유는 노동유연성이다. 자동차 특성이 차종간, 물량, 시기별로 상당

히 변화가 있다. 어떤 차종이 잘 되었다가 갑자기 안 되었다가 하기도 하고, 차종간

에도 잘 팔리는 것과 그 지 않은 것이 있다. 환배치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

하다. 업체 인원도 쓰지 못했다면 우리 산업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산업

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노사 계 특성. 삼성이라면 안 쓴다. 우리는 불가피하다. 노

조 때문에. 삼성은 환배치 가능하고, 차종별로도 가능하다. 업체 인원이 불필요하

다. 우리는 이것이 안 되므로 불가피하다. 두 번째로 처음에는 3D 업종, 직 들이 

작업 회피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했다. 인건비 감이 두 번째 이유이다. 직  인건

비만 해도 20~30% 이상 감되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면 40~50% 감된다‧‧‧‧‧‧ 

노조가 생기기 에는 3D 업종이라 정규직 인원들이 그런 일을 선호하지 않았

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요약하자면 환배치에 반 하는 노조 요인 때문에 고용유연성 문제를 해결

하기 한 외부 인 방법이 필요했다는 것과 정규직이 험한 일을 싫어한다는 

것 등 노조  개별 근로자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데 노조가 없거나 노사 력 인 사업장, 즉 

기획  리 그리고 완성에 집 하게 되며 여기에 다양한 차종을 하나의 라인에서 동시

에 생산할 수 있는 랫폼 통합이 결합되어 숙련노동에 한 수요를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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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치가 가능한 사업장에서도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비 도 결코 낮

지 않다는  때문이다. 를 들어 앞의 회사측 응답에서 “삼성이라면 안 쓴다”

고 답변하 으나, 오히려 노조가 없는 삼성은 상시 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노조가 있는 기업은 직  기술인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정반 되는 답변

도 있다. 

“ 우조선은 직 을 이는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삼성조선은 상시 으로 구조

조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구조조정이 없었다. 그래서 사내하도  업체의 인력변동 

없이 쭉 이때까지 이어줬다. 노조 향도 있었다. 이것이 기업문화이다. 장제를 

어느 곳에도 시도해 봤을 것인데 다들 많이 실패했다. 보수 인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면 많이 안 좋은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 안정성을 추구해 

지 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다른 업체보다 하도 을 덜 쓴다). 직 기술자들이 많

이 지 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A 공업 원청 인터뷰).

한 노조 유무와 무 하게 주요 조선업체의 사내하청 비 이 공통 으로 증

가하 으며 노조가 없는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한 사례는 노조 요인만으

로는 사내하청 활용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 이다. 노조가 없는 삼성 공

업은 직  기능인력 비 사내하도  인력의 비율이 291.4%로 공업 평균인 

152.9%보다 높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수요변화 특히 정규직이 단순업무 3D 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특정 원청 사용자의 경우 “정규직이 간 히 원한다”고 답변하기도 한

다), 노조가 없거나 력 이어도 사내하청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답도 충분

하지 않다. 그 다면 수십년 부터 사내하청 활용 행이 있었던 것은 왜인가? 

더욱이 업무의 반복성이나 강도가 높아 정규직의 퇴사율이 높은 자의 경우 

정규직을 더 뽑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도 으로 체한다는 사실에 주

목해야 한다. 

물론 해고 제약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유사한 해고 제약이 있는 

일본 자동차업계는 사내하청을 사용하기보다는 기간제를 활용한다. 따라서 직

고용 비정규직이 아닌 간 고용을 활용하는 이유 여 히 블랙박스이다.

여기서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이미 앞에서 지 한 것처럼 사내하청이 

고용유연성과 인건비 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형태라는 사실이다. 직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은수미)  � 147

인 인건비뿐만 아니라 리비용과 같은 간 인 인건비도 감할 수 있다는 

에서 단기 인 경쟁력 확보에는 최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에 유리하다 해도 노동권과 련한 제약이나 사회문화  행이 

있어서 활용하기 어려운데 한국의 경우 그 제한이 없다. 정부 정책  법제도가 

사내하청을 보편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을 제공해 온 것이다. 1970년  

화학공업 육성 략의 요한 내용 의 하나가 수 탁 계의 진이었다. 도

의 활성화가 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사내도 이든 사외도 이든 가릴 필요

가 없다. 그래서 유럽처럼 외주화 특히 사내하도 을 가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임   근로조건의 하락을 방지하기 해 노력하며 도  조건을 엄격하

게 규정하는 행이 기부터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한 불법 견에 한 법  규율이나 행정지도 효력이 약하며 불법 견 정

의 기 이 느슨한 것 역시 사내하도 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때문에 불법

견 정이 나와도 사내하도 을 그 로 사용한다. 게다가 진정도 으로의 환 

조치를 해도 형식 인 변화일 뿐 내용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다. 진정도 으

로 환한 사업장의 하청노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상 으로는 (하청)업체에서 지휘명령을 하지만 실질 으로 정규직 조반장으

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다. 를 들어 문제 이 생기면 업체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

니라, 불량이 생기면 정규직 조반장에게 이야기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불량 물량은 

불량 물량의 체에 계산된다. 를 들어 마지막 라인이 불량 발견, 시정조치는 정

규직이 한다‧‧‧‧‧‧ 일상  작업지시는 아니나 바로 시정조치는 업체에서 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은 오 이 라인에서는 키퍼를 정규직이 한다. 비정규직 업체 발생문제를 

정규직에서 해결 한다”(A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셋째, 기업별 노사 계가 사내하도 의 확산  활용에 유리하다. 기업수 의 

노동조합 조직화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고 내부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업 외부자에 해서는 어떠한 보호기제나 조율기제를 갖지 않는다. 

한 기업별 노사 계 시스템은 외부자 시장을 조직하고 규율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세 가지 원인은 한국에서 사내하청을 오랜 기간 지속 으로 활용하 다는 

사실을 설명해 다. 그러나 좀더 주목해야 할 것은 2000년  이후 사내하청의 

비 이 왜 2배 이상 늘었는가이다. 바로 IMF가 사내하청 활용의 마지막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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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고 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것이 네 번째 원인인데 ① IMF를 계기로 정

리해고와 견이 허용되면서 고용불안정에 직면한 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이 사내하청 활용을 합의하여 정규직 채용 행을 강제하던 행이 무 졌다. 

② IMF는 기업 모두에게 비용 감을 최 의 목표로 삼게 하 으며 그것을 사

회 으로 정당화시켰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여 업무나 숙련의 차이에 따

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임 비용을 반으로 낮출 수 있다. 업체와의 계약해

지를 통해 고용조 이 가능하며 원청 내부에 별도의 인사노무 리 인원을 확보

할 필요가 없고 장기 반복 으로 같은 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감이 최  목표가 되는 그 순간 기업의 

선택은 보다 분명해진다. 정부가 견업종을 확 한다 해도 재의 사내하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견과 같은 규제

조차 없다 보니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용이한 것이다7). ③더군다나 

공간을 완 히 분리하여 사내하청을 활용하면 노조 요인까지 회피할 수 있다. 

특정 라인을 아  사외 력업체에 넘겨 버리거나 사내하청 노동자만으로 구성

된 다른 사업장을 만들면 원청 노동조합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한 1997년 이후 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취약해지고 원청의 단가 인하 압력

이 커진 것 역시 사내하청 활용을 제조업 체로 확 시킨 요인이다. 단가 인하 

압력을 노동자의 인건비 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내하청 활

용에 한 심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에서도 큰 것이다. 

“코일을 ○○○원청에서 받는데 거기서 단가를 올린다. 그 회사의 독 체제이다 

보니 단가 올리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경쟁하는 업체도 몇 개 있고 어렵다”(B자

동차철강 원청 인터뷰). 

다섯째, 연공  임 체계의 향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청 기업의 임

 비 이 높은 것이 소기업으로 하여  사내하청에 심을 가지게 한다는 

응답이 많기 때문이다.  

7) 물론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 감효과는 어든다는 것이 원청의 답이다. “용꼬리이지만 

용이기 때문에” 주변 업체들에 비해서 사내하도 의 임 수 이 높을 수밖에 없어 직  

인건비 감효과는 어든다. 그러나 사내하도 을 사용하면 인 라를 공유할 수 있는 이

 등 간 인 인건비 감효과는 여 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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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윤은 발생하는데 노동자에게 분배를 하는 것이 문제라면 사용자가 양보

하면 되겠으나 (자동차)부품제조업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

에 여러 가지 노동 요구를 하거나 환배치 등을 거부하는 정규직(노조)이 있는 경

우 매우 힘이 든다. 아직은 분배보다는 성장이어야 하는데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가 더 손해를 본다. 기업과 비교해 보면 력업체 1차 밴

드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완성차업체의 임 수 이 지나치게 높다”(D자동차 

원청 인터뷰).

물론 자동차나 조선은 임 형태가 호 제가 아닌 시 제인 경우가 많다. 하

지만 매년 시 을 임 상에 의해 정기승 분까지 반 하여 올리는 등 사실 

연공제  임 체계를 갖는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근속이 오래될수록 임 비용

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원청으로 하여  사내하청을 활용하게 하는 요인일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는 기존의 노무 리방식의 ‘경로의존성’이나 업계의 행을 따라 배우

는 ‘조직  동형화’이다. ①업체를 인수하 을 경우 이미 기존에 사내하도 을 

사용하는 인사노무 리 행을 그 로 유지하게 되고, ②특정 업종에서 사내

하도 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업계 체에서 그와 유사한 노사 계 략

을 채택하며, ③B 자처럼 다른 업종의 인사노무 리 방식까지 일부러 벤치마

킹하 다는 답에서 알 수 있듯이 효과 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따라 하는 

것이다. 

“○○자동차로부터 인수를 하 는데‧‧‧‧‧‧ 이미 우리가 인수하기 부터 ○○공장

은 사내 력업체를 이용해 운 하고 있었다. 그 이 부터 는데 2002년 비정규직 

용어가 생기면서 우리가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노사분규를 야기시킨 것처럼 비춰진 

면이 있다. 잘못 알려진 것이다”(D자동차 원청 인터뷰).

특히 2000년  이후 비제조업,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제조업의 사내하도 을 

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 업체가 시작한 것이 경쟁력이 있다

고 명되어 동종 업종에 확 되면 불가피하게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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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 까지 한국의 자동차, 조선 그리고 자 업계 사내하청을 공통 으로 활

용하며 사내하청 노동시장이 안정 으로 구조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 사내하청은 노사 계 략의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유사분리

형’이며 로로드(Low Road) 친화 인 B형 략이라는 것도 검토하 다. 한국

인 외성인 사내하청이 극 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노조 요인 등 노동력 공

 측면만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력 수요와 노동시장 구조 그리고 정

부 법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함을 규명했다. 특히 노동력의 일부를 분리

하고 사실상 정규직과 유사한 수 에서 사용함으로써 숙력- 임 - 생산성 

구조를 재생산하는 요한 기제라는 사실도 지 하 다. 바로 이것이 사내하청 

활용이 지속가능한 안일 수 있는가를 되묻게 되는 지 이다. 따라서 B형 

략과 유사분리형이 기업 내부의 숙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환에 끼치는 

향에 해서는 향후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원하청 연 책임에 기 한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내하청은 

건설․물류에서의 다단계 하도 과 유사하고 지속 인 노사 계 불안정을 낳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한편 고용불안정과 임   근로조

건의 질을 악화시키며 사회  양극화를 확 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최근 규

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차별시정의 상을 사내하도  등 간 고용으로까지 

확 하는 것과 원하청 연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한 방향일 것이다.  

이 에서는 원하청 연 책임의 제도화가 보다 바람직하며 실 인 안이

라는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원청의 하청에 한 비공식  후원이 이미 이루

어지고 있고 이것을 원하청 연 책임의 측면에서 공식화하는 것이 손쉽기 때문

이다. 

원청의 사내하청에 한 후원은 상당히 범 하다. 우선 원청업체는 직간

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임   근로조건 개선을 해 도 계약시 하

게 임 인상분을 반 시키는 한편, 사내하청업체의 부도 등 지불능력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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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을 경우에 비한 후원을 하고 있다.

“폭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도 시장 수 보다 더 주려고 하는 등 도 처

우를 잘해 주려고 한다. 력업체 사장들에게 직원들에게 신경 써주고 좀더 장기

인 안목으로 보라고 하고‧‧‧‧‧‧ 간담회를 통해 (하청업체)사장들과 화하는 편이다. 

박하게  경우 그 게 해서 노사문제가 일어나면 계약해지 1순 이다”(A 자 원

청 인터뷰).

“(하청업체가) 부도나서 나가는 경우에 애로가 있다. 퇴직  확보가 안 되거나, 

기성 이(한 달에 1억 혹은 2억이 될 수 있는데) 종업원에게 지불이 안 될 수 있는

데, 임 채권확보를 해 퇴직보장보험 등 임보증을 하는 등 책임을 만들어 놓았다. 

종업원에게 임 채권 미확보가 안 되도록 확보해 놓았다. 한 업체 사장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서 계약을 성사한다. 업주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과 집

이 있어야 하며 보증보험이나 퇴직보험 등 안정장치를 2  3 으로 해놓았다”(A자

동차 원청 인터뷰). 

“복리후생 부문에서 직 근로자들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면 노사 계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복리후생에 

있어서 직 ,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맞춰주려고 한다. 사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해

서는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호텔, 복지시설, 휴가비, 귀향비 등을 지원하

고 생활용품비 등도 2004년 이후 맞춰  필요가 있다 해서 그 게 해주고 있다”(B

철강자동차 원청 인터뷰).

한 고용승계 문제에 해서도 형식 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나 내용

으로는 처를 하고 있고 고용승계 행이 정착되어 있다.

“고용승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법  책임은 없다. ( 략) 정수 에

서 해결한다. 즉 취업알선이다. 사직을 다 하고 퇴직  다 정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에 신규입사한다. 다만, 경력자로 인정해 다. 업체들마다 시 은 다 다르나 

거의 비슷하다. 1년차 2년차가 시 이 다른 것은, 임 인상을 몇 번 했는가에 따라 

시 이 다르고, 업체마다도 시 이 다르다. 4년차의 경우, 신입 시 을 용해 

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더불어 도 계약 리시스템의 정비  진정도 으로의 환 노력을 통해 사

내하청 노사 계를 간 으로 후원하며 이와 같은 상은 노동쟁의를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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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일수록 뚜렷하다. 그리고 원청업체들은 사내 력업체의 인사노무 리에 

한 컨설 을 원청이 지원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입장이며 실질 으로 지원하

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보통 업체들이 노무사 등과 자문계약 맺어서 문제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원청에 

노무 리 부분이나 법률 인 문제에 해서 묻기도 한다. 에는 7~9월에 단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 때문에 불법인지 법인지 묻는 문의도 잖이 있었다. 

애로가 있을 때에는 가끔씩 질문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에 

문의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우리 쪽으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도 있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원청에 해 기술자문이나 조를 가끔씩 받는다. 가끔씩 법률 인 자문도 얻는

다. 우리가 개별 업체별로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해서 하기는 하지만 원청에 자

문을 얻는다. 주로 노무 문제에 해서 자문을 얻는다. 회사 내에서 노무 문제는 

해결하려고 한다. (노무 리를 어떻게 하나) 민한 부분이 있어 착오가 없어야 하

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나 잘 안 되면 징계를 하기도 하고 법 으로 해결한다. 

노무 리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A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인터뷰).  

집단  노사 계에 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물론 처음 사내하

청 노동조합이 생기고 임단 을 요구하면 교섭 상 가 아니며 사용자성이 없다

는 원칙 인 입장에서 기업은 직장폐쇄와 같은 강경 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

만 그것은 기 상이다. 한 외 이긴 하지만 아  노조 결성을 후원하여 

강경한 다른 노조가 결성되지 않도록 방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원청이 비공식 인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선다

는 것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새로운 사내 력업체가 쟁의 주도자들

을 채용할 때 원청이 배려를 해주는 경우도 확인된다. 

“처음에 그들(쟁의 주도자들)을 채용할 때 원청측이 배려를 많이 해줬다. 조나 

조건을 내건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본조와 임원진이 이 부분에 일정한 합의

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여기 들어오는 조건으로 계

약을 체결한 것이다”(B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인터뷰). 

마지막으로 원청은 정규직 노동조합을 통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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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사 계를 안정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정규직 노동조합과 사내하청 노동

조합의 조직  통합을 비공식 으로 후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사 1노조에 하여) 회사 내에서도 조직이 통합되는 것은 상 이 없다‧‧‧‧‧‧ 비

용 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리상의 문제를 선택한다면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

청 노조 간의) 조직 통합에 수를 주고 싶다”(C자동차 원청 인터뷰).

이와 같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원청의 후원을 원하청 연 책임의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것이 합리 일 수 있지만 몇 가지 남는 문제 이 있다. 첫째, 원하

청 연 책임은 사실상 사내하도 을 인정하고 양성화하는 것이다. 불법 견의 

기 을 엄격하게 만들어 규제하자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노동시장과 

노사 계에 끼치는 효과를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째, 원하청 연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기업 육성과 치되지 

않으려면 사내하청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자율성을 확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

능한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원청에서 사내하청업체의 규모를 키우지 않는 것이 

공공연한 원칙이라는 사실도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다. 

“사내하도  업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맞지 않다‧‧‧‧‧‧ 400~500명 규모로 인원

을 리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리하지 않는다. 

에 바지사장 시킨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표가 마음으로 웍을 구성해나가

야 한다. 그래서 100명 이하 정도 규모가 당하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셋째, 사내하청에 한 규제를 제한다면 견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느

냐 하는 문제이다. 이때 제되어야 할 것은 견에 한 행 규제를 그 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이며, 도 에 한 규제를 그에 맞

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강화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 을 규

제한다 해서 견을 면 허용한다면 재의 이  노동시장을 고착시키는 것

은 아니냐는 쟁 이 남는다. 

넷째, 원하청 연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도 에 한 구체 인 규제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서는 내외  사례연구가 필수 이다. 최근 

외국에서도 사내하청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으로도 비제조업에 사내하

도 이 확 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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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법  규제 이외의 조율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산별  노사 계가 

극 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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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y are Employers Preferring Indirect Hiring? :

Case Stud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Soo-Mi Eun

This paper focuses a employer's strategy for using indirect hiring in 

automobile, electronics, and shipbuilding industry and tries four 

questions: First, Is the current trend of employment toward indirect 

hiring in Korea? Second, Comparing the other non-standard employment, 

what's the feature of indirect hiring?, Third, Why are employers using 

indirect hir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for a decade, the in-house 

contract has been principal tendency in manufacturing industry. The 

proportion of indirect hiring in the labor force has more than doubled in 

the last ten years. Every big companies are preferring indirect hiring, 

especially pseudo-separation model regardless of technology or performance 

objectiv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t is so characteristic of a 

Korean business practice. This has been mainly caused by the demand 

for labor such as change of personnel management, underselling 

competition, IMF impact and the company-level bargaining system has 

tightened this tendency.    

Keywords : indirect hiring, pseudo-separation, company-level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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